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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보고에 의한 가정외 아동성학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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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저자들은 전국의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7055명을 대상으로 가정외 

성학대(강간 또는 성추행 등)를 당한 15세 이하 아동을 진료한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에 응한 의사들1205명중 641명(53.2%)이 진료 시작후 지금까지 가정외 성폭력을 당한 만 15세 

이하 아동2974명을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의사일인당 4.64명의 성폭력피해아동을 진료

하였음을 의미한다. 

2) 가해자중 338명(52.7%)은 아는 사람이었고, 227명(43.2%)이 모르는 사람이었다. 연령은 20∼30대

가 41.8%로서 가장 많았고, 10대가 35.7%, 40∼50대가 17%순이었다. 대부분(99.8%)이 남자였다. 

3) 피해 아동의 나이는 1∼15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는데, 평균 나이는 9.70±3.49세였고, 6세와 10세 

여아가 가장 많았다. 피해자 대부분(98.6%)이 여자였으며, 기존의 정신 장애 혹은 신체 장애 및 행동 문제

가 있는 아동은 44명(6.9%)이었다. 

4) 성폭력 사실을 발견하게된 방법으로는 피해 아동이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직접 말한 경우(42.6%)가 

가장 많았고, 그 외 통증 호소 156명(24.3%), 이상한 행동 96명(15%), 다른 사람의 보고 72명(11.2%), 

진찰중 우연히 알게된 것 19명(3%)임신 4명(0.6%)의 순이었다. 보호자는 여러 가지 의심되는 소견을 참고

하여 피해를 당한 후 비교적 빨리(1일 이내가 51.8%, 1일에서 1주 이내가 36.2%)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

려왔다. 

5) 신체적 피해 상황은 회음부 손상 571명(89.1%), 처녀막 파열349명(54.4%), 다른 부위의 손상124명

(19.3%), 임신37명(5.8%), 성병18명(2.8%)으로서 신체적 손상 및 후유증이 심한 편이었다. 

6) 피해 아동에 대한 처리중 진료후 귀가가 278(43.4%)；진료가 더 필요한데 임의 퇴원 117명(18.3%)

였으며 정신과 자문은 14%에서 경찰신고는 15%에서 이루어졌다. 피해아동을 진료한 의사나 피해아동 및 보

호자는 신체적인 문제에 치중하며, 성학대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저자들은 상기 결과들을 통해 상당수의 의사들이 가정외 성폭력를 당한 피해 아동을 진료한 경험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외 아동성학대는 사회적 문제일뿐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며, 이것

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사들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중심 단어：가정외 아동성학대·가해자·피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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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동성학대란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서는 발달적으

로 미숙한 아동이나 청소년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미리 알고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인 행동에 

개입되는 것이다1). 미국의 대부분의 주법령은 아동성

학대를 어른이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이하의 아동

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이에 포함되

는 성적인 행위로는 성기삽입(성교), 구강 성교, 성기-

구강 접촉, 성기나 유방 혹은 항문의 애무, 성기노출증 

등이 있다고 하였다2). 우리 나라에서는 일부조사에서 

13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를 어린이 성학

대라고 하였다3)4). 

아동성학대의 유병율을 보면 Finkelhor5)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여개국의 아동성학대 유병율에 대

한 연구 결과를 고찰한 후 종합하여 남자는 3∼29%, 

여자는 7∼36%라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로서 심영

희3)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상자의 6.5%

가 13세 이전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였고, 정동철6)은 

대학생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상자의 

11.5%가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

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 문제로 상담한 772건의 성학대

중 아동성학대는 188건(24.4%)이었다7). 이상과 같이 각 

나라마다 유병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실제적인 유병율

의 차이라기보다는 연구 방법상의 차이로 인해 생긴 결

과라고 해석하였다5). 발병율에 있어서 미국의 국립아동

학대 및 방임 센터의 조사 결과 1986년에 아동성학대 

발생 건수는 155,900건으로서 이것은 1980년에 조사한 

44,700건보다 3배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하였다2). 그러

나 보고되지 않고 은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므

로 실제 유병율과 발병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성폭력은 성폭력을 당한 직후는 물론 그 후 장기

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많은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인 후유증을 남기게 되며, 이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 가

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고통을 안겨 주게 

된다. 신체적인 문제로는 처녀막 파열, 열상, 질-직장

간의 관통성 열상과 같은 신체적인 외상과 질내의 이물

질 삽입으로 인한 염증, 성병, 만성적인 골반통, 요통, 

두통 등이 동반된다8-10). 그리고 심리적인 후유증으로

는 피해직후 불면, 악몽, 공포 반응과 같은 불안 증상 

및 외상후 신경증 증상, 신체 증상 호소, 죄책감, 부끄

러움, 분노, 해리 증상 및 히스테리 증상, 우울 증상, 성

에 대한 회피 또는 성적인 난잡함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학업 장애 및 친구 관계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지장을 받게 된다. 또한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불안 증상 및 우울 증상이 계속되고, 알콜 및 약물 남

용이나, 경계선 인격 장애 혹은 다중 인격 장애가 발생

하고, 골반통과 같은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 

그리고 성적 난잡함, 성욕 감퇴, 성적 활동을 즐기지 못

하고 회피하는 등 성기능 장애도 발생한다2)11). 또한 이

들은 반복해서 성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재희

생자가 되기도 하고12), 반면에 이들은 자신이 당한 성학

대 경험을 다른 아동에게 가하는 성학대 가해자가 되기

도 하는데13)14). Greenberg 등15)은 사춘기 청소년 기

호증 환자의 44%, 소아 기호증 환자의 42%는 어린 시

절에 성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

성학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까지 국내연구들은 피해 아동이나 그 보호자를 대

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이거나 전화면담한 것이 대부분

이었고, 가정내 성학대(근친강간)와 가정외성학대(성폭

력)를 구분하지 않고 시행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들은 심리학자, 사회학자, 혹은 아동학자들에 의해서 시

행되었으므로 성학대 피해자를 직접 다루어본 의사들에 

의한 보고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

자들은 아동성폭력의 피해 아동을 즉각적으로 진료하

는 위치에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료적 상황에서의 

가정외 아동성폭력의 현황 및 그에 관련된 제요인에 대

해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외 

성학대를 근친간성학대와 구별하여 조사하였으며, 가정

외 아동성학대를 사회적 관점에서보다는 일차적으로 

신체 및 정신적 의료문제로 인식하여, 아동성학대에 대

한 의사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의료적 상황에서 아동성

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삼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 구 방 법 
 

1. 연구 대상 

가정외 아동성학대에 대한 일차 진료를 담당한다고 생

각되는 전문의 7055명(소아과 전문의 2384명, 산부인

과 전문의 2294명, 가정의학과 전문의 2163명,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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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전문의 2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설문지 작성, 자료 수집 및 정리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연구 대상자에게 그 동

안 진료해 오면서 가정외 성학대(강간 또는 성추행 등)

를 당한 15세 이하 아동을 진료한 경험이 있는지, 있다

면 지난 한 달, 지난 1년간, 그리고 임상 전기간동안 몇 

명을 진료하였는지를 물었다.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서 가장 최근 또는 가장 인상에 남는 증례하나를 선택

하여 가해자의 특성(나이와 성별, 피해 아동과의 관계), 

피해 아동의 특성(나이와 성별, 기존의 정신 장애나 신

체 장애 및 행동 문제 여부),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 

온 사람과 피해 아동과의 관계, 성학대 피해 사실을 알

게 된 경위, 병원에 오기까지의 경과된 시간, 신체적 손

상의 정도, 처리한 내용을 문항에 따라 표기하고, 특기 

사항은 기타란에 기록하게 하였는데, 5∼10분 이내에 완

료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낸 후, 

95. 8. 1일부터 9. 30일까지 2개월간 회신온 것을 수집

한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3. 통계 처리 

설문지를 발송한 7055명의 대상자중 응답자는 1205

명(17.1%)이었고, 이 중 가정외 성학대를 당한 15세 이

하 아동을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641

명(53.2%)이었는데, 이 641명이 보고한 자료에 대하여 

SPSS-PC를 사용하여 빈도와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결     과 
 

1) 가정외 성학대를 당한 15세 이하 아동을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641명의 의사들의 특성은 다음

과 같다(Table 1). 

(1) 전문 과목별로 보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375명

(58.5%)으로서 가장 많았고, 소아과 전문의가 136명

(21.2%),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118명(18.4%),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2명(1.9%)이었다. 

(2) 근무처별로 보면 개인의원 근무자가 373명(58. 

2%)으로서 가장 많았고, 일반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근

무자가 161명(25.2%), 대학병원 근무자가 88명(13.7%), 

그리고 보건소를 비롯한 그 외 다른 곳 근무자가 19명

(2.9%)이었다.  

(3) 근무년수별로 보면 10년 이상이 323명(50.4%)

으로서 가장 많았고, 6∼10년이 130명(20.3%), 5년이

하가 188명(29.3%)였다. 

2) 가정외 성학대를 당한 만 15세 이하 아동을 진료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있어서 

(1) 지난 1개월간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

답자는 54명, 피해 아동은 69명이었다. 

(2) 지난 1년간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

자는 246명, 피해 아동은 546명이었다. 

(3) 진료 시작후 지금까지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응

답한 응답자는 641명이었고, 피해 아동은 2974명이었

는데, 응답자 일인당 평균 4.64명을 진료한 경험이 있

다는 결론이다(Table 2). 

3) 가해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3). 

Table 2. The numbers of respondents and victims treated during the past month, the past year and the entire 
periods of clinical service 

Durations of service Number of respondents Number of victims Mean Number of victims per respondent 

Past 1month  54   69 1.23 
Past 1year 246  546 2.22 
Entire period of clinical service 641 2974 4.64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N＝641) who 
have had the experience of treating victims 
of extrafamilial sexual abuses 

Specialties of respondents  
Obstetrics and gynecology 375(58.5%) 
Pediatrics 136(21.2%) 
Family medicine 118(18.4%) 
Emergency medicine  12( 1.9%) 

Places of service  
Local clinic 373(58.2%) 
General hospital 161(25.2%) 
University hospital  88(13.7%) 
Other  19( 2.9%) 

Durations of service  
< 5years 188(29.3%) 

6-10years 130(20,3%) 
>10years 32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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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보면 피해 아동

이 아는 사람이 338명(52.7%)으로서 모르는 사람 277

명(43.2%)보다 많았는데, 특히 이웃 사람이 278명

(43.4%)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가 39명(6.1%) 선생

님이 12명(1.9%), 직장 상사가 9명(1.4%)이었고, 그

리고 모른다는 응답이 26명(4.1%)이었다. 

(2) 가해자의 나이 분포는 20∼30대가 268명(41.8%)

으로서 가장 많았고, 10대가 229명(35.7%), 40∼50 

대가 109명(17.0%), 60대이상이 20명(3.2%), 그리고 

모른다는 응답이 15명(2.3%)이었다. 

(3) 가해자의 성별 분포는 여자 1명(0.2%)을 빼고는 

모두 남자였다(640명, 99.8%). 

4) 피해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4). 

(1) 피해 아동의 나이 분포는 1세부터 15세까지 다

양하였으며, 평균 나이는 9.7±3.5세였다. 그 중 6세와 

10세가 각각 84명(13.1%)으로서 가장 많았고, 12세가 

69명(10.8%), 15세가 65명(10.1%)으로서 많은 편이

었다(Fig. 1). 

(2) 피해 아동의 성별 분포는 여자가 632명(98.6%)

이었고, 남자는 9명(1.4%)이었다 

(3) 피해 아동중 기존의 정신 장애 혹은 신체 장애가 

있는 아동은 19명(3.0%)이었고, 행동 문제가 있는 아

동은 25명(3.9%)이었다. 

5) 보호자가 아동의 가정외 성학대 피해 사실을 알

게 된 경위는, 피해 아동이 직접 말을 해줘서 알게 된 

경우가 273명(42.6%)으로 가장 많았고, 통증을 호소

하여 알게 된 경우 156명(24.3%), 행동이 이상하여 추

궁해서 알게 된 경우 96명(15.0%), 다른 사람이 말을 

해줘서 알게 된 경우 72명(11.2%), 검사중 우연히 알

게 된 경우 19명(3.0%), 임신으로 인해 알게 된 경우가 

4명(0.6%), 그리고 기타 21명(3.3%)이었다(Table 5). 

6)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 온 사람을 보면 어머니

가 493명(76.9%)으로서 가장 많았고, 아버지가 73명

(11.4%), 친척이 20명(3.1%), 이웃사람이 10명(1.6%), 

양육자가 7명(1.1%), 형제자매가 4명(0.6%), 선생님

이 2명(0.3%), 그리고 기타 28명(4.4%)이었다. 

7) 아동이 가정외 성학대를 당한후 병원에 오기까지 

시간 경과를 보면 24시간이내 즉시 데려온 경우가 332 

Table 5. The ways by which sexual abuses were found, 
and the time lags between the extrafamilial 
child sexual abuses and hospital visits(N＝641) 

 Numbers of victims(N＝641)

Way of detection  
Victim’s own report 273(42.6%) 
Pain complaint 156(24.3%) 
Abnormal behavior  96(15.0%) 
Other person’s report  72(11.2%) 
Detection during examination  19( 3.0%) 
Pregnancy   4( 0.6%) 
Other  21( 3.3%) 
(Vaginal & rectal laceration 8, Intestinal bleeding 7 

death 2, shock due to bleeding 1, tongue (acer-
ation 1) 

Time lag  
< 1day 332(51.8%) 

1da y -1week 232(36.2%) 
1week-1month  27( 4.2%) 

> 1month  50( 7.8%) 

Table 3. Characteristics of perpetrators of extrafamilial 
child sexual abuses(N＝641) 

Relationship with victim  
Neighbor 278(43.4%) 
Stranger 277(43.2%) 
Friend  39( 6.1%) 
Teacher  12( 1.9%) 
Superior officer   9( 1.4%) 
Unknown  26( 4.1%) 

Age  
10-19years 229(35.7%) 
20-39years 268(41.8%) 
40-59years 109(17.0%) 
>60years  20( 3.2%) 

Unknown  15( 2.3%) 
Sex  

Male 640(99.8%) 
Female   1( 0.2%) 

  
Table 4. Characteristics of victims of extrafamilial child 

sexual abuses(N＝641) 

Age  
< 5years  73(12.3%) 

 6-11years 331(51.6%) 
12-15years 232(36.1%) 
(Mean age of victims：9.7±3.5years) 

Sex  
Female 632(98.6%) 
Male   9( 1.4%) 

Mental or physical handicaps  19( 3.0%) 
Behavior problems  25(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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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1일에서 1주 이내가 232명(36.2%), 1주에서 

1개월 이내가 27명(4.2%), 1개월 이후가 50명(7.8%)

이었다. 대부분 신속히 하루내지 일주일이내에 의사를 

방문하였다(Table 5). 

8) 가정외 성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의 신체적 손상

이나 후유증을 보면, 회음부 손상이 571명(89.1%)으

로서 가장 많았고, 처녀막 파열이 349명(54.4%), 그 

외 다른 부위의 손상이 124명(19.3%), 임신이 37명

(5.8%), 성병이 18명(2.8%)이었고, 그리고 기타 38명

(5.9%)이었다(Table 6). 

9) 피해 아동에 대한 처리 현황을 보면 진료후 귀가

가 278명(43.4%)으로서 가장 많았고, 진료가 더 필요

하였으나 의사의 권고를 받아드리지 않고 귀가, 117명

(18.3%), 경찰 신고가 97명(15.1%), 정신과 의뢰가 

90명(14.0%), 입원, 수술, 또는 전원이 48명(7.5%), 사

회사업가 의뢰가 2명(0.3%), 그리고 기타 9명(1.4%)

이었다(Table 7). 

 

고     찰 
 

이제까지의 아동성학대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

만 이런 연구 결과들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2)5)16)17). 첫째 아동성학대의 정의

가 불명확하여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였는데, 정의상 어

느 정도까지의 성적 행동을 성학대의 정의에 포함시켜

야 할 지, 혹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간의 나이 차이를 몇 

살로 규정할 것인지가 불분명하였고, 둘째 성학대 기간, 

Table 6. Physical complications of victims of extrafa-
milial child sexual abuses 

Physical complications Numbers of victims(N＝641) 

Perineal wounds 571(89.1%) 
Hymen rupture 349(54.4%) 
Wounds of other part of body 124(19.3%) 
Pregnancy  37( 5.8%)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18( 2.8%) 
Other  38( 5.9%) 

  

Table 7. Treatments for victims of extrafamilial child 
sexual abuses 

Treatments Numbers of victims 
(N＝641) 

Discharge(on recommendation) 278(43.4%) 
Discharge(against medical advice) 117(18.3%) 
Psychiatry consult  90(14.0%) 
Social worker consult   2( 0.3%) 
Operation, or transfer  48( 7.5%) 
Report to police  97(15.1%) 
Other   9( 1.4%) 
  

Fig. 1. Age distribution of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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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완력의 사용 유무 및 외상 유무 등 성학대의 심

한 정도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다 르며, 셋째 가해자와 

피해 아동간의 관계가 어떤지, 어떤 표본을 대상으로 하

여 조사하였는지 및 어떤 대조군을 사용하였는지도 연

구자에 따라 다양하였고, 넷째 표준화된 특정한 검사 도

구가 없었고, 성학대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

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곤란하여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웠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2). 본 연구에서는 가

정외 아동성학대를 정의함에 있 어서 가해자와 피해 아

동간에 혈연관계인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근친간성학

대와는 따로 연구하였으며 나이 기준에서 만 15세 이

하의 아동으로 제한하였다. 성학대의 내용을 구체적으

로 명시하지는 않고 강간 또는 성추행 등으로 표현하였

는데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정도로 심한 증례들

만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7055명의 의사중 1205명(17.1%)만이 

회신하였고 응답자중 641명(53.2%)이 가정외 성학대

를 당한 15세 이하 아동2974명(일인당 4.6명)을 진료

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전체조사 대상 의사의 

9%가 성폭력피해아동을 진료하였다는 것이다. 이 수치

는, 매우 저조한 회신율과 실제로 성학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을 고려한다

면 우리 사회에도 가정외 아동성학대가 상당한 문제임

을 시사한다. 응답자를 전문과목별로 보면 산부인과 전

문의(58.5%)가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성학대피해자

는 우선적으로 산부인과를 찾게 된다는 점과 따라서 산

부인과 전문의들의 보고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를 상기 네과목의 전문의에 

국한하였으나 실제로 피해 정도가 경미한 피해자는 쉽

게 이용 가능한 다른과 전문의나 일반의를 찾아 갔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정확한 피해 아동의 

실태를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근무처별로 보면 개인의원 근무자가 373명(58.2%)으

로서 다른 규모가 큰 병원 근무자에 비하면 유의하게 

많았는데, 이것은 큰 병원보다는 작은 병원에서 진료받

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피해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가능한 최소화하

려는 피해자측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 아동을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중 

지난 1개월간에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4명, 피해 아

동은 69명이므로 응답자당 평균 피해 아동은 1.23명이

었고, 지난 1년간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46명, 피

해 아동은 546명이므로 응답자당 평균 피해 아동은 

2.22명이었고, 진료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있다고 응답

한 응답자는 641명, 피해 아동은 2974명이므로 응답

자당 평균 피해 아동은 4.64명이었다. 이 결과를 진료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월평균치로 환산해 보면, 지난 1년

간의 월평균치는 0,19명으로서 지난 1개월간의 1.23명

에 비하면 유의하게 적었다. 또한 진료 시작후 지금까

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응답자의 85.2%가 4년이

상 근무자였으므로 진료 시작후 피해 아동수를 4년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하더라도 월평균 0.10명으로서 지

난 1개월간의 1.23명 및 지난 1년간의 월평균치인 0.19

명에 비해 더 적었다. 따라서 이 결과만 가지고 본다면 

과거보다 최근에 가정외 성학대 피해 아동이 병원을 찾

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로는 첫째 실제로 가정외 아동성학대가 증가

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과 둘째 최근의 가정외 성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진료 경험을 잘 기억함으로써 보고율

이 높았을 가능성과 셋째 전문의 경력이 짧은 젊은 의

사들이 가정외 아동성학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혹은 연구에 대해 더 협조적이어서 보고율이 높

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을 해

석하는데는 이 연구의 특성상 연구 대상자의 기억력에 

의존하는 연구이므로 과거의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

하여 과거의 사례가 많이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하

여야 한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아동성학대의 가해자중에는 피

해자가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였

다4)7)18)-21).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조사4)에서는 아동

성폭력 상담 123건중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94건

(75.2%)인데 비해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29건

(23.2%)이라고 하였고, 이수경과 곽영숙20)은 아동성학

대 피해 환자 10명중 9명이 가족을 포함하여 아는 사

람에 의한 경우였고, 1례만이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경우

라고 하였다. 또한 Anderson 등18)은 가해자중 85%가 

가족원을 포함하여 아는 사람인데 비해 낯선 사람은 

15%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가해자와 피해 아

동과의 관계를 보면 아는 사람이 338명(52.7%)으로

서 모르는 사람 277명(43.2%)에 비해 더 많았다. 더

우기 기타가 26명(4.1%)이었는데, 이 기타란 알지만 

밝히기가 곤란한 경우라고 생각되므로 이것을 아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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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에 포함하면 아는 사람은 364명(56.8%)에 이른다. 

특히 본 연구는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이거나 친척인 경

우(근친간성학대)를 배제한 것이므로 이것을 포함한다

면 아동성학대 가해자중 아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아는 사람의 분포를 보면 

이웃 사람이 278명(82.2%)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가 

39명(11.5%), 선생님 혹은 직장 상사가 21명(6.2%)

이었다. Bagley 등19)은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을 제외

한 아는 사람중에는 가족원의 친구나 이웃 어른이 

45.2%, 친구를 포함한 18세 이하 이웃 사람이 23.8%, 

선생님과 같은 권위상이 31.0%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해자의 나이를 보면 국민학생에서 60

대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는데, 그 중 20∼30대가 

41.8%로 가장 많았고,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35.7%

였다. 이것은 10년단위로 보면 가해자중 10대가 가장 

많다는 이전의 보고들20)4)18)과 일치하는 소견이다. 

본 연구에서 피해 아동의 평균 나이가 9.70±3.49세

로서 선행 연구들과 대체로 일치하였고, 나이 분포는 1

세부터 15세까지 다양하였는데, 이것은 어느 나이의 아

동도 아동성학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또한 6세와 10세가 각각 84명(13.1%), 12세가 

69명(10.8%), 15세가 65명(10.1%)으로서 많은 편이

었는데, 이것은 8∼12세가 성학대에 가장 취약하다는 

Anderson 등18)의 연구 결과 및 상담하러 온 성폭행 

피해 아동중 9∼13세가 가장 많았다는 한국성폭력상담

소4)의 보고와 비슷하였다. Bagley등19)은 피해아동의 

평균 나이가 11.5세라고 하였고, Baker와 Duncan22)

은 성학대 피해 아동의 평균 나이는 10.7세라고 하면

서, 사춘기 직전 아동이 아동성학대를 당할 위험이 가

장 많은 나이군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소아애증 환

자(pedophiliac)들이 이 나이의 아동을 선호한다는 점

과 아울러 이 나이의 아동은 자기 주장을 덜 내세우고, 

타인의 말이나 지시에 순종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Finkelhor23)도 사춘기직전 및 초기 사춘기가 위험 요

소라고 한 반면에 Cappelleri24)는 아동의 나이는 성학

대의 위험 인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피해 아동의 성별 분포는 여자가 632명(98.6%)으로 

남자의 9명(1.4%)에 비해 현저히 많았는데, 이것은 한

국성폭력상담소4)의 보고나 이수경과 곽영숙의 연구 결

과20)와 비슷한 것이다. 

피해 아동의 기존 신경과적 장애 혹은 다른 신체적인 

질환과 관련하여 Davies25)는 피해 아동의 77%가 EEG

이상이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Browning과 Boatnam26)

은 14명의 피해 아동중 4명(28.6%)이 신체 장애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피해 아동

중 기존의 정신 장애 혹은 신체 장애가 있는 아동은 

19명(3.0%)이었고, 기존의 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은 

25명(3.9%)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가정외 아동성학대

가 장애아보다는 오히려 정상아에서 더 많이 발생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가정외 아동성학대의 발생에는 피

해 아동의 문제보다는 가해자측의 문제가 더 크게 작

용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기존 장애중 정신 지체가 

12명(63.2%)으로서 가장 많았는데, 정신지체아는 성

학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적극

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학대를 당할 위험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기존의 행동 문제란 대개 가출이나 성적문란과 같은 비

행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로 생각되는데, 이들은 의도적 

혹은 우발적으로 가해자로 하여금 성충동을 자극하여 

성학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학대를 당할 위

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성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보

면 통증을 호소하여 알게 된 경우가 156명(24.3%), 행

동이 이상하여 추궁해서 알게 된 경우가 96명(15.0%), 

진찰중 우연히 알게 된 경우가 19명(3%)에 비해 피해 

아동이 말을 하여 알게 된 경우는 273명(42.6%)으로

서 상당히 높게 나왔다. 선행 연구에서는 아동성학대의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부모나 주위 사람에게 자발적으

로 알리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수경과 

곽영숙20)은 대상자 10명중 피해 아동이 직접적으로 성

학대 사실을 보고한 경우는 1례뿐이었고, 7례는 증상을 

발견한 보호자의 추궁과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성학대 

사실이 밝혀졌으며, 나머지 2례는 입원뒤 면담을 통해 

밝혀졌다고 하였고, Bagley 등19)은 피해 사실을 부모나 

주위 사람에게 알린 것은 24.5%에 불과하였다고 하였

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본인 보고가 저조한 것은 근

친강간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아동이 성학대를 당한 후 병원에 오기까지 소요된 시

간을 보면 당일에 즉시 방문한 경우가 332명(51.8%)

였고 1일에서 1주 사이가 232명(36.2%)으로 비교적 

신속히 진료에 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성폭행

을 당한 후 상담하러 오기까지의 시간 경과 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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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 1주일 이내가 16.6%, 1주일에서 6개월 이내가 

26.7%였고 나머지는 그 이상이었다고 한 한국성폭력상

담소27)의 보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빨리 병원을 방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의 주요원인은 성폭력 상

담소의 보고는 성인과 아동, 가정외 성폭력과 근친강간

을 모두 포함한 조사인 반면 본연구에는 가정외 아동 

성폭력만을 포함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자들이 동시에 시행한 근친간성학대조사28)에서, 

근친간 성학대의 경우 당일진료는 13.4%뿐이였고 62%

에서는 한달 이후에나 병원을 방문하였다. 또 다른 이유

로는 아동성폭력의 경우 피해 자체가 심각하여 빨리 병

원을 방문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성

인에서의 성학대에 비해 아동성학대에 대하여 더 민감

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

겠는데, 13세 이하의 아동에서는 신고율이 21.1%인데 

비해 14∼19세는 12.2%, 20세 이상에서는 17.2%였

다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보고21)가 이런 현상을 뒷받

침해 준다고 하겠다. 

성학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 피해로는 성병29)30), 

임신 및 유산14)31), 질내 이물질32), 성기 손상이나 기타 

신체 부위의 상해7) 등이 있다. 또한 는 성학대 피해

로 인해 사망한 3례를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음부 손상이 571명(89.1%), 처녀막 파열이 349명

(54.4%), 그 외 다른 부위의 가벼운 손상이 124명

(19.3%), 임신이 37명(5.8%), 그리고 성병이 18명

(2.8%)이었다. 또한 기타 손상 38명(5.9%)중에는 질

벽파열 및 질-직장 관통열상이 8명, 탈장 혹은 복강내 

출혈이 7명, 혀절단이 1명, 심한 출혈쇽이 1명, 사망이 

2명에 이르는 등 심한 손상이었다. 이상의 소견들은 성

폭력 피해상담 222건중 인공유산이 3건(1.4%), 성기 

이상과 질파열이 각각 12건(5.5%), 처녀막 파열이 38

건(17.1%), 기타 상해가 85건(38.3%), 그리고 성병

은 없었다는 한국성폭력상담소21)의 보고에 비하면 신

체적 피해가 훨씬 심각하여 병원을 찾았음을 보여 주는 

소견이다. 

본 연구에서 경찰 등 당국에 신고한 경우가 97례

(15.1%)로서 상당히 낮은 신고율을 보였는데, 이것은 

성학대 사실을 가능한 은폐하고자 하는 진료의사나 피

해자 및 보호자의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심영희2)는 아동성학대 146건중 경찰에 신고한 것은 1

건에 불과하다고 하였지만 최근 국내의 다른 보고들을 

보면 이수경과 곽영숙20)은 신고율이 20%라고 하였고, 

한국성폭력상담소7)는 상담한 772명중 신고율은 16.3%

라고 하였는데, 특히 위기 상담의 경우 222건의 상담

중 41건(18.5%)은 경찰에 신고되었다고 하였다21). 이

러한 신고율 증가 현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됨으로써 성학대에 대한 신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Finkelhor5)는 

피해자의 반정도만이 다른 사람에게 성학대 사실을 알

렸다고 하였고, Bagley 등19)은 경찰 등 당국에 보고한 

것은 7.7%라고 하면서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자기 

혼자 처리하기 위해서(50.7%), 다른 사람이 어떤 반응

을 보일까 두려워서(40.6%)가 많았고, 창피하다(15.4%)

거나 자기도 책임있다고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6.1%)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하였다. Cross 등34)은 

당국에 고발할 때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배경과 특성, 

성학대 정도 및 기간, 유용한 증거, 폭력 사용 여부, 목

격자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고발하는 것을 주

저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나 

법정에 서는 것 자체가 피해 아동에게는 큰 심리적인 

외상이 되며, 성학대를 당한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질 것

에 대한 두려움, 범인을 잡기 어렵다는 점 및 사회적 낙

인이나 부정적인 시선 혹은 장래 인생에 역작용을 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였다. Chapman

과 Smith35)는 특징적으로 고발율이 높은 경우는 윤간

이나 반복적인 성학대, 가정외 가해자, 그리고 피해 아

동의 나이 분포로 보아 7세와 11세라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 피해 아동에 대한 처리 내용중 진료마

치고 의사권유에 의한 귀가가 278(43.4%)로서 가장 많

았고, 정신과에 의뢰한 경우가 90례(14.0%), 입원 또

는 전원시킨 경우가 48례(7.5%), 사회사업가에 의뢰한 

경우가 2례(0.3%)였다. 특히 진료가 더 필요한데 임의

로 귀가한 경우가 117례(18.3%)였는데, 이것은 신체

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후 다른 도움을 더 이상 

청하지 않거나 계속 치료하자는 치료진의 권유에도 불

구하고 임의로 귀가한 것으로서 피해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정신과나 사회

사업가에 의뢰한 경우가 적은 것은 치료자나 피해자측

이 신체적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생각 및 노출을 꺼

리는 심리 또는 정신과 자문의 필요성의 인식부족 때문

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입원이나 수술 혹은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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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7.5%에 이른 것은 임신이나 심한 신체적 문제 때문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설문

지에 대한 응답율이 아주 낮았고(17.1%에 불과) 연구 

대상자가 오래 전의 진료 경험을 자신의 기억력에 의거

하여 회상하여 답하였으므로 착오가 있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가정외 아동성학대에 대한 정의와 연령이 

다른 이전의 연구들과 일치하지 않았고, 성학대 행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 결과

를 다른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 직접 비교하는데는 신중

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였으므로 실제로 많은 가정외 아동성학대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번 연구 

결과가 가정외 아동성학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라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의료상황에서도 성폭력으로 인

한 피해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그로 인한 상처도 심각하

다는 결론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본 연

구는 의료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어느정도 인가에 

대한 단순하고 개략적 조사이며 성폭력의 원인이나 가

해자와 피해자의 톡성등에 관한 심층연구는 전혀 포함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이런 점들을 보완한 연구

가 의료진과 기타 인접분야전문가들이 협조적으로 이

루어져야 될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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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RVEY OF EXTRAFAMILIAL CHILD SEXUAL ABUSE 
BY PHYSICIANS’ REPORTS 

 

Kang-E M. Hong, M.D., Byung-Goo Kang, M.D., Young-Sook Kwack, M.D.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The authors surveyed extrafamilial sexual abuse in the children under 15years old by the physician’s 
reports. We sent the semi-structured child sexual abuse questionnaires to 7055 board certified pediatrics, 
obstetrics and gynecology, family medicine and emergency medicine. Total respondents were 1205. 
The results from these respondents were as followings. 

1) The number of respondents who have had the experience of treating victims of extraf/amilial 
child sexual abuse were 641(53.2% of total respondents). 

2) 338(52.7%) of the perpetrators were known persons and 277(43.2%) were strangers, the most 
common age bracket were 20s, 30s and 10s, and almost all(99.8%) of the perpetrators were male.  

3) The mean age of victims was 9.7±3.5 years old, and almost all(98.6%) of the victims were 
female. 

4) The ways by which extrafamilial child sexual abuses were found were victim’s own reports：
273(62.6%), pain complaint, 156(24.3%) and abnormal behavior 96(15.0%), other person’s report 
72(11.2%), detection during examination 19(3.0%), and pregnancy 4(0.6%).  

5) Time lags between extrafamilial child sexual abuses and hospital visits were within 24 hours 332 
(51.8%) and from 1 day to 1 week 232(36.2%), victims were rather quickly 

6) Physical complications were perineal wound 571(89.1%), hymen rupture 349(54.4%), wound of 
other part of body 124(19.3%), pregnancy 37(5.8%),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18(2.8%), and 
other serious complications such as vaginal-rectal lacerations 8, intastinal bleeding 7, death 2, hypo-
tensive shock 1.  

These results suggest considerable numbers of physicians have had the experience of treating victims 
of extrafamilial child sexual abuses, and extrafamilial child sexual abuses are the major medical as 
well as social issue in childre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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